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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and to promote early reporting.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one hundred ninety 119 EMTs with paramedic or 

nurse licens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53 items with responses based on a five-point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0 to July 31, 2018, and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4.0 software.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119 EMT’s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3.76. The average score 

for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was 3.63, and the average score for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was 2.63. The average score for perceptions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was 3.5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r=.244, p=.001), 
betwee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perceptions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r=.209, 

p=.004), and between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r=.3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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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Systemic educational programs for 119 EMTs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are needed.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use of checklist for 

suspicion of child abuse, procedural simplicity after reporting, and protection of reporter information.

Keyword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 

Mandatory reporting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3조 1항에 의하면 ‘아

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아동기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발달시기로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

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

는 것을 말한다[1].

아동학대에서 학대 자체가 가져오는 현재의 신

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학대의 후유증

으로 인해 아동들의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 더욱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2]. 아동학대는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 34조에 따른 구급대원은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로 구급대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아

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3]. 아

동학대는 병원 전 응급의료제공자에서부터 병원 

내 응급의학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관리에 직면하게 된다[4]. 

특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인 구급대원은 가정에 

출동하여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

지며 이 때 잠재적인 학대 또는 학대의 단서인 신

체적 환경, 음식이나 필요한 약물의 부족 또는 눈

에 보이는 알코올이나 약물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구급대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면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기 위해 사례를 선별하고 

개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5]. 즉, 병원 전 

단계에서 다른 의료전문가와 달리 가정에 접근 가

능한 구급대원은 아동학대를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가지고 의료교육을 받은 의료 

제공자이고 일상적으로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종종 아프거나 부상당한 어린이를 평가 및 판단할 

수 있는 최초 반응자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6]. 따라서 119 구

급대원은 아동 학대를 인식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 

시 신고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7].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아지게 

된다. 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아짐

에 따라 유형별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이

로 인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신고의도를 갖게 된다

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아동학

대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약 10만 건으로 나타

났으나 소방구급대원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

한 건은 185건, 즉 0.185%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

하였다[9].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76.8%가 부모이

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80.4%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9]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현장으로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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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급대원은 의사소통이 힘든 영유아 학

대에서 단서를 찾아내야 하고, 은폐되어 있는 학

대를 전문적 소견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학

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뿐 아니라 병원에 도착

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 및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하여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으로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

식과 신고의무태도 및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

동학대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119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

고의무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119구급대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

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넷째,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

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교육 우선순

위, 신고활성화 방안, 신고저해요인을 파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

무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신

고저해요인을 찾아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지역의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였으며,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인 경우 164명으로 산출되었다. 우선 

구급대원 행정망 전자우편을 통해 탈락률을 감안

하여 208명에게 동의서와 함께 설문을 배부하였

다. 이후 설문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18명을 제외

한 190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아동학대 관

련 특성은 4문항, 아동학대 인식 24문항, 신고의

무 태도 9문항,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5문항, 

아동학대 교육내용,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신고

저해요인 각각 1문항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의 측정도구는 Kim[10]이 개발하

고 Yang[11]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자와 응급구

조학과 교수 1인이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설문지 구성은 신체적 학대 6문항, 정서

적 학대 8문항, 방임 7문항, 성 학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 Cronbach’s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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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정서적 학대 Cronbach’s α = .847, 방임 

Cronbach’s α = .751, 성 학대 Cronbach’s α = 

.643이었다.

2) 신고의무태도

신고의무 태도 인식의 측정도구는 An[12]의 도

구를 Seo[13]와 Yang[11]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

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신고의 긍정적인 

효과 4문항, 부정적인 효과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신고의무 태도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신고의 긍정적인 효과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 신고의무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의 

장애물로 인한 부정적 신고의무 태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긍정

적 신고의무 태도 Cronbach’s α = .736, 부정적 

신고의무태도 Cronbach’s α = .779이었다.

3)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의 측정도구는 

Kang[14]의 도구를 Yang[11]이 수정 보완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신고의무제도 

인식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고의무제

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9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10일

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전라남

도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대상

으로 행정망 전자우편을 통해 취지를 설명한 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참여하였으며 행정

망 전자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5. 윤리적 절차

본 연구는 통계법(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절대적 비밀이 보장되며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IRB)의 승인(KNU_IRB_2018-33)을 받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6.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이용하

였다.

2) 아동학대 인식정도, 신고의무태도,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였다.

3)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태도, 신고의무

제도 인식의 차이는 t-test 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를 이용하였다.

4)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및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5)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교육내용, 신고 활

성화 방안, 신고저해요인은 빈도분석과 백분

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자가 65.3%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30~39세가 60%,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58.4%, 

자격에서는 1급응급구조사가 65.3%로 많았다. 경

력에서는 1년 미만이 40.5%, 병원 임상 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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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24 65.3

Female 66 34.7

Age (years)

≤ 29 37 19.5

30≤ ~ ≤ 39 114 60.0

40≤ 39 20.5

Education level
College 111 58.4

University or graduate 79 41.6

License
Paramedic 124 65.3

Nurse 66 34.7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years)

< 1 77 40.5

1 ≤ ~ < 3 29 15.3

3 ≤ ~ < 7 20 10.5

7 ≤ 64 33.7

Clinical career
Yes. 176 92.6

No. 14 7.4

Clinical career(years)

< 2 16 9.1

2 ≤ ~ < 3 89 50.6

3 ≤ ~ < 4 24 13.6

4 ≤ ~ < 5 19 10.8

5 ≤ 28 15.9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course
Yes. 48 25.3

No. 142 74.7

Marital status
Single 89 46.8

Married 101 53.2

Child existence
Yes. 81 80.2

No. 20 19.8

Comple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ourse in 
college(university)

Yes. 137 72.1

No. 53 27.9

Recognize how to report on discovery of child 
abuse

Yes. 145 76.3

No. 45 2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90)

92.6%가 있었고, 병원임상경력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 50.6%, 병원 임상 수련을 다녀오지 않은 

구급대원이 74.7%로 많았다. 대학교육 과정 중 

아동학대 관한 지식 습득 경험은 72.1%, 피해아

동을 발견 시 신고경로를 알고 있는 구급대원은 

76.3%였다.

2.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

119구급대원들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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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 of perception of child abuse Mean±SD

Physical abuse 3.91±0.52

Neglect 3.89±0.52

Sex abuse 3.85±0.66

Emotional abuse 3.39±0.61

Total 3.76±0.51

Subdivision of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Mean±SD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3.63±0.72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2.63±0.82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Mean±S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3.50±0.73

Table 2. The average score in 119 EMTs‘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다.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5점 척도

로 평가 시 전체 평균은 3.76점, 하부 4개 영역은 

신체적 학대 3.91점, 방임 3.89점, 성적 학대 3.85

점, 정서적 학대 3.39점 순이었다. 119구급대원의 

긍정적 신고의무태도 점수는 3.63±0.72점이었으

며, 부정적 신고의무태도 점수는 2.63±0.82점이

었다. 119구급대원의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점

수는 3.50±0.73점이었다.

3.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는 <Table 3>과 같다.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성별, 나이, 자격종류, 경

련, 임상수련 여부, 결혼 및 자녀 여부, 대학교육 

과정 습득 유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경로 인

지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이하 (3.69점)

보다 대졸 이상이 (3.8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 =-2.137 p=.034).

4.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신고의무태도의 차이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신

고의무태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119구급대

원의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연령에서 40세 이상

(3.93점), 30~39세(3.61점), 20~29세(3.37점) 

순이었고, 40세 이상 대상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t=6.161, p=.003). 구급대원 경력에서는 7년 이

상의 경력자들이 유의하게 높았다(t=3.681, 

p=.013)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수련과정 참여 여

부에서는 “예”(3.82점)가 “아니오”(3.56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141, p=.034). 발

견 시 신고 경로 인지 유무에서 “예”(3.70점)가 

“아니오”(3.3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t=2.654, p=.009).

5.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신고의무태도의 차이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신고의무태도 차이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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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 F p

Gender
Male 3.72±0.54 -1.555 .122

Female 3.84±0.46

Age (years)

≤ 29 3.80±0.52 1.383 .253

30 ≤ ~ ≤ 39 3.71±0.51

40≤ 3.86±0.52

Education level
College 3.69±0.49 -2.137 .034

University 3.85±0.54

License
Paramedic 3.73±0.51 -1.206 .229

Nurse 3.82±0.51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years)

< 1 3.75±0.53 0.739 .530

1 ≤ ~ < 3 3.66±0.49

3 ≤ ~ < 7 3.87±0.54

7 ≤ 3.78±0.50

Clinical career
Yes. 3.77±0.52 0.683 .496

No. 3.67±0.40

Clinical career(years)

< 2 3.63±0.57 0.639 .636

2 ≤ ~ < 3 3.78±0.56

3 ≤ ~ < 4 3.74±0.44

4 ≤ ~ < 5 3.90±0.45

5 ≤ 3.74±0.49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course

Yes. 3.78±0.49 0.305 .761

No. 3.75±0.52

Marital status
Single 3.76±0.52 -0.075 .940

Married 3.76±0.51

Child existence
Yes. 3.79±0.52 1.008 .316

No. 3.66±0.50

Comple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ourse in college(university)

Yes. 3.79±0.54 1.387 .168

No. 3.68±0.43

Recognize how to report on discovery 
of child abuse

Yes. 3.78±0.51 1.282 .201

No. 3.67±0.51 　 　

Table 3.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119 EMTs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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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 F p Tukey

Gender
Male 3.62±0.75 -0.228 .820

Female 3.64±0.67

Age (years)

≤ 29a 3.37±0.73 6.161 .003 a, b < c

30 ≤ ~ ≤ 39b 3.61±0.70

40≤c 3.93±0.67

Education level
College 3.64±0.71 0.170 .865

University 3.62±0.73

License
Paramedic 3.64±0.73 0.354 .724

Nurse 3.60±0.70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years)

< 1a 3.52±0.68 3.681 .013 a < d

1 ≤ ~ < 3b 3.46±0.76

3 ≤ ~ < 7c 3.54±0.90

7 ≤d 3.86±0.63

Clinical career
Yes. 3.61±0.72 -0.952 .342

No. 3.80±0.74

Clinical career(years)

< 2 3.47±0.54 0.351 .843

2 ≤ ~ < 3 3.62±0.74

3 ≤ ~ < 4 3.73±0.61

4 ≤ ~ < 5 3.55±0.91

5 ≤ 3.62±0.71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course
Yes. 3.82±0.63 2.141 .034

No. 3.56±0.74

Marital status
Single 3.56±0.71 -1.290 .199

Married 3.69±0.73

Child existence
Yes. 3.74±0.67 1.317 .191

No. 3.50±0.92

Comple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ourse in college(university)

Yes. 3.68±0.72 1.472 .143

No. 3.50±0.71

Recognize how to report on discovery of 
child abuse

Yes. 3.70±0.71 2.654 .009

No. 3.38±0.70

Table 4. The difference in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119 EMTs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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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 F p

Gender
Male 2.56±0.81 -1.428 .155

Female 2.74±0.82

Age (years)

≤ 29 2.57±0.73 0.571 .566

30 ≤ ~ ≤ 39 2.60±0.84

40≤ 2.75±0.86

Education level
College 2.60±0.78 -0.487 .627

University 2.66±0.88

License
Paramedic 2.63±0.82 0.174 .862

Nurse 2.61±0.82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years)

< 1 2.54±0.82 1.680 .173

1 ≤ ~ < 3 2.50±0.87

3 ≤ ~ < 7 2.94±0.84

7 ≤ 2.69±0.78

Clinical career
Yes. 2.61±0.82 -1.095 .275

No. 2.86±0.83

Clinical career(years)

< 2 2.74±0.79 1.447 .220

2 ≤ ~ < 3 2.64±0.78

3 ≤ ~ < 4 2.38±0.81

4 ≤ ~ < 5 2.37±0.89

5 ≤ 2.81±0.89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course

Yes. 2.71±0.78 0.801 .424

No. 2.60±0.83

Marital status
Single 2.53±0.87 -1.448 .149

Married 2.71±0.76

Child existence
Yes. 2.70±0.79 -1.050 .881

No. 2.73±0.66

Comple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ourse in college(university)

Yes. 2.57±0.82 -1.465 .145

No. 2.77±0.80

Recognize how to report on discovery 
of child abuse

Yes. 2.56±0.79 -1.974 .050

No. 2.84±0.88 　 　

Table 5. The difference in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119 EMTs     (N=190)

119구급대원의 부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성별, 

나이, 자격종류, 경련, 임상수련 여부, 결혼 및 자

녀 여부, 대학교육 과정 습득 유무, 아동학대 발

견 시 신고 경로 인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6.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6>과 같다.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3(2)

52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 F p Tukey

Gender
Male 3.44±0.71 -1.432 .154

Female 3.60±0.77

Age (years)

≤ 29a 3.20±0.66 13.056 .000 a, b<c

30 ≤ ~ ≤ 39b 3.43±0.71

40≤c 3.97±0.67

Education level
College 3.55±0.75 1.117 .265

University 3.43±0.71

License
Paramedic 3.58±0.71 2.121 .035

Nurse 3.34±0.76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eer(years)

< 1a 3.22±0.67 13.057 .000 a, b, c < d

1 ≤ ~ < 3b 3.35±0.77

3 ≤ ~ < 7c 3.44±0.63

7 ≤d 3.91±0.64

Clinical career
Yes. 3.49±0.75 -0.475 .635

No. 3.59±0.57

Clinical career(years)

< 2 3.69±0.76 0.727 .575

2 ≤ ~ < 3 3.53±0.72

3 ≤ ~ < 4 3.34±0.65

4 ≤ ~ < 5 3.38±0.99

5 ≤ 3.44±0.74

Participation in clinical training 
course

Yes. 3.93±0.61 4.972 .000

No. 3.35±0.72

Marital status
Single 3.34±0.69 -2.766 .006

Married 3.63±0.74

Child existence
Yes. 3.73±0.71 2.857 .005

No. 3.22±0.78

Completion of child abuse education 
course in college(university)

Yes. 3.58±0.73 2.428 .016

No. 3.29±0.71

Recognize how to report on discovery 
of child abuse

Yes. 3.70±0.68 9.294 .000

No. 2.84±0.49 　 　 　

Table 6.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119 EMTs     (N=190)

119구급대원의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은 성

별, 학력, 병원임상여부, 병원임상경력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에서

는 40세 이상(3.97점), 30~39세(3.43점), 20~29

세(3.20점)순이었고, 특히 40세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t=13.056, p=.000). 자격종류에서 1급응

급구조사(3.58점)가 간호사(3.34점)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t=21.21, p=.035). 구급대원 

경력에서는 7년 이상(3.91점), 3년 이상 7년 미만

(3.44점), 1년 이상 3년 미만(3.35점),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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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child abuse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Perception of child 
abuse 1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244
(p=.001) 1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032
(p=.658)

-.125
(p=.085) 1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209
(p=.004)

.336
(p=.000)

-.122
(p=.094) 1

Table 7. Correlation among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N=190)

(3.22점)순으로 나타났고, 7년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13.057, p=.000). 임상수련과

정 참여 여부에서는 “예”(3.93점)가 “아니오”(3.35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972, 

p=.000). 결혼여부에서는 미혼(3.34점)보다 기혼

(3.63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766, p=.006). 자녀여부에서 “예”(3.73점)

가 “아니오”(3.2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2.857, p=.005). 대학 교육과정 습득 유무

에서 “예”(3.58점)가 “아니오”(3.29점)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428, p=.016). 발견 시 

신고 경로 인지 여부에서 “예”(3.70점)가 “아니

오”(2.8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9.294, p=.000).

7.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태도, 신고의

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r=.244, 

p=.001),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r=.209, p=.004)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 신고의무태도와 신

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r=.336, p=.000) 사이에

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8. 아동학대 교육 우선순위, 신고 활성

화방안 및 신고저해요인 문항 분석

아동학대 교육 우선순위, 신고활성화 방안 및 

신고저해요인 문항 분석은 <Table 8>과 같다.

구급대원의 아동학대의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 순서는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83.7%(159명),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

관에 관한 정보 80.0%(152명),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77.4%(147명), 학대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55.3%(105명) 순이었다. 구급대원의 아

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로는 신고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 85.8%(163명), 신고자 비밀보

장 70.0%(133명),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54.2%(103명),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46.3%(88명), 아동학대에 관한 인

식 변화 28.4%(54명),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 15.3%(29명) 순이었다. 구급대원이 아동학

대 발견 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점으로는 아동학

대 인지 명확하지 않다 40.5%(77명), 신고 후 많

은 절차로 인해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 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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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esponse　 N %

Priority of 
education 
for child 
abuse*

Methods for counseling and managing abused children 159 83.7

Information on the reporting procedure and the reporting agency for 
child abuse 152 80.0

How to discover abused children 147 77.4

Parental counseling and parental education for abuse 105 55.3

The others 7 3.7

Method to 
activate 
reports*

Establishing a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children in case of reporting 163 85.8

Confidentiality of the reporter 133 70.0

Immediate intervention in reporting 103 54.2

Strengthening publicity and education on child abuse and reporting 
systems 88 46.3

A change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54 28.4

A clear definition of child abuse 29 15.3

Reasons 
to disturb 
reporting

uncertainty of child abuse 77 40.5

After the report, various procedures put a strain on the work 48 25.3

It is burdensome to report due to the personal exposure of the 
complainant

40 21.1

It does not feel necessary to report because the report is considered to 
be an intervention in the something private of family.

13 6.8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reporting procedures and applications 6 3.2

The others 6 3.2
*Multiple responses

Table 8. The analysis on priority of education for child abuse, method to activate reports, and 
reasons to disturb reporting     (N=190)

명), 신고자의 신변노출로 신고에 대하여 부담스

럽다 21.1%(40명), 신고가 가정사에 개입되는 것

으로 여겨져 필요함을 못 느낀다 6.8%(13명), 신

고절차와 접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와 기타에

서 3.2%(6명) 순이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및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

여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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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수

준은 3.76±0.51점이었다. Kanak과 Avci[15]는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받는 유치원 아동들

을 인식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고하였

고,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Jang의 연구

[16]에서는 3.87±0.57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

대현황보고서[9]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의 비해 보

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약 10배 이상

이 되었다. Seo[13]와 Heo[17]의 연구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 관련하여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아동학대의 인식은 높

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인식만으로 실질적인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15]에서는 예비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인식이 

높아지게 되어 신고의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유

아교육과 교과 과정에서는 아동복지의 과목이 있

으나 각 대학마다 교과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과목이 없으며, 

응급구조학과 또한 전문응급처치학 각론의 일부만

이 아동학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도 대학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내용 이수

자의 아동인식 정도가 3.79점으로 비이수자 3.68

점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119구급대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

년 1회씩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대상자 중 23.7%가 아동학대 신고경로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야 한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조기

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정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과목의 범위를 늘리고,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이것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서도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의 하위요인을 살

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39±0.61점으로 가장 낮

았고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3.5점 이상으로 나타났

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

에 대한 인식이 2.97±0.74로 가장 낮았으며[11],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53±0.62

점이었다[16]. 미국 마이애미지역 2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대의 증상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보다 

신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인식을 더 잘 한다고 하

였다[18]. 특히 정서적 학대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심각한 정

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발견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2], 그러므로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학

대 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교육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와 같은 교육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18], 응

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세미나 및 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일 경

우 신고의도가 높으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

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 또

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보다 심화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였다[20]. 따라서 이론적인 교육뿐

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을 통한 체험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119구급대원은 아동학대의 긍정적 

신고의무태도에서 3.63±0.72점을 나타내 부정적 

신고의무태도 2.63±0.8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경력에서는 7년 이상, 임상수련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경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가 유의하게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를 나타냈다. 현

장을 가장 먼저 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119 구급대원의 업무 특성 상 다양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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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경로 인지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신고방법을 알고 있는 대상

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경험에 따른 차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을 

통해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의

학적 지식이 없다면 지나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

인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타 직군보다 

전문적인 최초 반응자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119구급대원의 신고의무제도에 대

한 인식은 3.50±0.73점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연령이 40세 이상, 1급응급구조사, 경력

이 7년 이상, 임상수련경험이 있는 경우, 기혼자,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

한 경우, 발견 시 신고경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가 유의하게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아동학대현황보고서[9]에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로 신고의무자들은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에 따

라 교육을 이수하며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이 점

차 향상되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교육이 신고

의무제도 인식을 향상시켜 신고율 향상에 기여한

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8,288건(3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7,590건(68%)이었다. 선

행연구[22]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을 발견한 신고의

무자가 신고시 신분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학대가 

아닐지라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정신을 높이 평가하

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각 기관별 신고의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

게 된다면 신고율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44, p=.001),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r=.336, p=.000).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태도

와의 관계에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16]. 따

라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

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은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방법’이 83.7%,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

의뢰기관에 관한 정보’가 80% 순이었다. 선행연

구[23, 24]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

뢰기관에 관한 정보’ 교육이 1위로 나타나 일부 일

치하였다.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방안으로는 ‘신고 시 아동

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이 1순위

(85.8%)였고, 2순위(70%)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이었다. 이는 선행연구[24, 25]와 상당부분 일치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를 발견 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는 1순위가 ‘아동학대 인지 명확하지 않다

(40.5%)’, 2순위가 ‘신고 후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업무에 부담을 준다(25.3%)’였다. 이는 선행연구 

Park 등[19], Lee와 Kim[21] 연구와 일치하였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하여 문진을 통해 

환자의 임상증상 및 상태를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적인 직군이다. 이들은 현장 출동 중 

55.9%가 가정으로 출동하여[26] 주변의 전반적인 

상태와 환자를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최초 반

응자이다. 이 때 119구급대원이 아동학대를 인지

하지 못하여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학

대받고 있는 아동은 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로 남겨지게 된다. 이

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아동은 건

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이는 장래에 큰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에 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3(2)

57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은 항상 아동학대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출동해야 한다. 현장에서 의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학대의 유형을 조기 발견하고, 신

고의무자로서 관련기관에 신고를 통하여 피해아동

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19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

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적 지식

을 바탕으로 특수상황에서 학대 아동을 선별하여 

병원에 인계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

표에 아동학대의 증상, 징후 등의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병원 전송을 통해 의료인들이 학대아동

을 놓치지 않도록 시급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1. 결론

현재 119구급대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

서는 타 직종에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지

만 의심사례에 비해 신고율이 높지 않다. 아동학

대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 시 지체 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 1회 사이버 교육

이 아닌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고의무자

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 아동 발견 시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에 학대의 증상 및 징후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병원 이송 시 의료인에

게 인계를 통해 학대 아동을 놓치지 않도록 시급

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유형별 시나리오 교육과 시뮬레

이션을 통한 체험적 교육에 따른 구급대원들의 교

육에 대한 인식과 유형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구급대원이 학대의심 발견 시 일차적인 

주변 환경 및 아동의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며 이

차적으로 병원 내에서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을 통

해 피해아동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구급단말기에 아

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이송병원으로 시스

템 전송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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